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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tudyontheoptimizationofharbor

loadingandunloadingsystem

Young-SeokHur

DepartmentofOceanScienceandTechnologyGraduateSchool

ofIndustryPukyongNationalUniversity

ABSTRACT

Inthisstudy,analyzedtherelatedliteraturedatatoinvestigate

the optimization ofharborloading and unloading system.First,

examined the currentlaw and analyzed the controversialpoint

during harborloading process by case study of“A-company”.

Next,suggestedthefoundationdirectionofoptimizationofharbor

loading andunloading system basedon fullcommercialization of

transportworkersinharbor.Themainresultsareasfollows.

1)Manyproblemsoccursthatinefficiencyofharborloadingand

unloadingasthelaborsupplymonopolyofportunionsandclosed

shop system,the weakening of harbor competitiveness as a

monopoly.

2)Theratioofwagestosalescontinuedlyincreasesastheport

trafficvolumevariesfrom yeartoyearandthepersonalexpenses

areincreasingsteadily.

3)Itisexpectedthatthereductionofwagesandlogisticscosts,

upgrading productivity, enhancement of competitiveness as

investmentstimulusofharborfacilitybythefullcommerci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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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transportworkers

4)Itis the basic condition to improve the biggestcouses of

logisticscostsincreasethatreorganizationoftheratioofwagesto

sales asthe cargo shape through thefullcommercialization of

transportworkers,and itcontributesraiseofcompetitivenessin

Busanports.

5)Astheportwhichdependsonmanpowerisimprovedthefull

commercialization system,itis expected thatthe increasing of

effectivenessinBusanports,themechanizationofharborloading

andunloadingsystem forupgradingproductivity,improvementof

harborsystem relatedontheautomation,enhancementofharbor

competit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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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 론

1.1연구배경

수산물의 생산조건은 자연환경에 대한 의존도가 크므로 불확실성,

계절성 등 수급조절에 어려움이 있다.그리고 생산 어종별로 계절성,

저장성,신선도에 따라 상품가치가 평가되므로,지역실정 및 소비 형태

에 부응한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유통과정을 거쳐 최종 소비자에게

이르게 된다.그러므로 수산물의 유통에 있어서,산지 공급량과 수요량

에 따라 1차적으로 가격변화에 큰 영향을 가져올 수 있으나 유통경로,

유통시장,유통관계구성기관,단체 등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특히

수산물의 경우 그 특성상 규격화,표준화가 어려워 하역체계가 대부분

하역노조를 중심으로 한 인력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이러한 현상은

수산물 유통시장의 하역체계에서도 드러나는데 현행 수산물 유통시장

내 하역체계의 문제점은 낙후된 하역장비와 미흡한 물류표준화로 인

하여 상·하역 작업이 인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하역 업무

를 전담하는 하역노조는 유통시장 관리자나 운영자와는 독립적인 특

수법인으로서 자체적 권한을 행사하는 특수 형태의 노동조합이다.또

한 동일품목에서도 많은 종류의 중량 및 규격으로 이루어져 하역효율

이 매우 떨어진다(기민정,2003).

한편 2005년 관습적 채용비리로 인해 항운노조의 개혁이 요구 되었

으며,항운노조 상용화 정책의 추진 이후 평택항만 완전 상용화에 성

공하였으며 인천항과 부산항은 완전 상용화가 아닌 부분 상용화만 이

루어 졌다.울산에서는 울산 신항의 동방 컨테이너 부두 만 개별상용

화 되었다.이러한 상황에서 노무공급권과 관련법의 해석문제로 인하

여 민자 부두운영사와 항운노조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김승섭,

2012).항만부문 뿐만 아니라 비항만 부분에서 광범위 하게 작업권을

확보 하고 인력을 공급하는 항운노동조합은 항만산업의 특수성과 중

요성을 감안하여 국가와 자본의 개입과 보호 아래 성장했다고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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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양재훈,2009).그러나 노동조합으로써 해야 할 조합원들의 경제

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노력 보다는 국가와 자본 그리고 노동조

합 간부들을 중심으로 밀월적 공생관계를 유지하며 독점적 노무공급

권과 클로즈드숍 제도를 이용하여 조합원의 저항을 통제해 왔다(백두

주,2007).

이러한 관점에서 부산항은 전국대비 70%의 수입 냉동수산물이 유통

되고 있어,부분상용화만 이루어진 부산항의 현실과 관련 현행법 상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하역,유통구조의 효율성을 늘리기

위한 원천적 방법론을 연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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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수입 냉동 수산물 유통구조의 최적화를 위한 현

행 관련법안의 검토 및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분석하고,이

러한 특수화물을 중심으로 한 부산항만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본방

향을 검토하고자 한 것이다.

1.3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의 내용 및 방법으로는 부산항운노동조합의 조직체계와 운

영에 관한 기존의 문헌 연구와 관련 법안의 검토, 부산항의 냉동 수

산물 유통회사 :“A사”의 수입 냉동수산물 물동량 변화 및 하역현황,

하역 시 산재 발생 현황 등을 분석하고 노무인력의 특성과,하역시스

템 최적화를 위한 약점과 강점을 논의하면서,항만의 노무인력의 질과

항만의 경쟁력 강화를 연계한 하역시스템 개선/강화의 기본조건을 도

출한다.이들 경과를 종합하여 하역 유통 시스템의 최적화 및 항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 방향을 요약하여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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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s CargoCompany Number

2008
National 229

Busan 44

2009
National 237

Busan 42

2010
National 248

Busan 43

2011
National 230

Busan 45

2012
National 263

Busan 48

2013
National 234

Busan 43

2.전국 항만 하역회사 현황 및 부산항 A사 하역현황

2.1항만하역회사 현황 및 항운노조원 현황

부산항 지역의 하역회사는 2013년 기준 43개로 전국 234개의 업체

수에 대비하여 18.4%를 차지하고 있으며 부분상용화가 진행된 부산항

의 경우 항운노조원이 전체 항운노조원 중 21.2%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도별 항운노조원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1998년 1만 여명의 항운노조

원의 수가 2006년 항만상용화로 인하여 항운노조원의 수가 줄어들었

으나 이는 부분상용화의 기형적인 현상의 결과라 할 수 있다.즉 2006

년 이후 줄어 든 항운노조원의 수가 퇴직한 것이 아니라 항운노조원

소속으로 업체에 파견의 형태로 소속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업체 소

속 하역인력의 경우 경년변화는 거의 없으며 항운노조원 수는 줄어

든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Table2.1ThenumberofcargocompanyinKoreaandB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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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a
Total

Cargocompany
Transport Worker’s

Union

Persons

(Number)

Ratio

(%)

Persons

(Number)

Ratio

(%)

Total 18,505 12,413 100.0 6,092 100.0

Busan 5,606 4,315 34.8 1,291 21.2
Incheon 2,528 2,412 19.4 11 1.9

Pyeongtaek 1,097 909 7.3 293 3.1
Ulsan 1,526 643 5.2 883 14.5

Yeosu 1,794 1,210 9.7 584 9.6
Pohang 1,728 778 6.3 950 15.6

Masan 1,414 822 6.6 592 9.7

Gunsan 935 448 3.6 487 8.0
Mokpo 742 384 3.1 358 5.9

Donghae 654 325 2.6 329 5.4
Jeju 481 167 1.3 314 5.2

Years

Total

Cargocompany TransportWorker’sUnion

Persons

(Number)

Ratio

(%)

Persons

(Number)

Ratio

(%)

1998 23,544 12,474 53.0 11,070 47.0

1999 21,938 11,139 50.8 10,799 49.2

2000 23,191 12,396 53.5 10795 46.5

2001 22,771 11,972 52.6 10,799 47.4

2002 21,603 10,958 50.7 10,645 49.3

2003 22,527 11,679 51.8 10,848 48.2

2004 23,063 12,260 53.2 10,803 46.8

2005 23,824 13,213 55.5 10,611 44.5

2006 23,875 14,640 61.3 9,235 38.7

2007 22,014 14,978 68.0 7,036 32.0

2008 20,783 14,035 67.5 6,748 32.5

2009 19,310 13,028 67.5 6,282 32.5

2010 18,505 12,413 67.1 6,092 32.9

Table2.3RegionaldistributionofTransportWorker’sUnion(2010)

Table2.4StatusofTransportWorker’sUnion(199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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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s
Loading

quantity

Walleye

pollack
Squid

Fish

meat

Sciaenoid 

fish
Tuna Saury etc.

Wagesto

salesratio

2003 266,994 99,063 39,613 31,850 39,928 　 6,971 49,569 68%

2004 212,980 63,973 27,239 48,273 39,217 　 5,642 28,636 69%

2005 229,013 63,017 34,718 62,482 29,791 5,581 33,424 68%

2006 283,275 60,152 103,354 70,187 28,720 702 20,160 71%

2007 279,348 73,201 95,325 59,107 23,035 13,808 3,816 11,056 74%

2008 226,821 75,858 59,406 43,059 15,253 14,609 6,392 12,244 71%

2009 188,259 66,507 20,277 38,546 20,406 27,565 3,948 11,010 72%

2010 184,240 75,961 10,868 45,830 8,543 25,669 5,765 11,604 70%

2011 187,010 93,718 7,795 48,245 21,610 3,911 11,731 74%

2012 182,530 93,438 4,806 43,262 19,081 7,873 14,070 73%

2.2냉동물 물동량 변화 및 하역 현황

아래 Table2.5와 Fig.2.1은 ‘A사’의 2003부터 2012년까지의 냉동물

물동량 변화와 하역현황에 대한 표이다.하역실적의 경우 2003년

266,994M/T에서 2012년 182,530M/T로 감소하였으며 매출대비 노임

비율의 경우 2003년 68%에서 2012년 73%로 증가하였다.특히 상대적

으로 하역량이 많았던 2005년 ∼ 2008년 기간 동안에도 노임 비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이러한 이유로는 매출의 감소와 항운노조에

의해 공급 받는 노무임금의 상승이 그 원인이다.그러나 2장에서 서술

한 바와 같이 ‘A사’의 경우 지역항만 물류협회에 가입되어 있어 항운

노조의 공급권을 인정해야 하므로 ‘A사’는 항운노조에서 항만근로자를

채용하지 않고 자체 상용근로자를 채용하여 운영할 수 없는 경우이다.

이로 인해 운영사측에서는 물동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현행

법의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매출대비 노임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Table2.5Changeoffrozenmarineproductstrading volumeand

wagestosalesratio(2003∼ 2012) unit: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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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2.1Changeoffrozenmarineproductstradingvolumeand

wagestosalesratio(2003∼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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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s

Thenumber

oftotal

industrial

accident

Thenumberof

frozenmarine

productsindustrial

accident

Over

turn

Contr

action
Fall

Colli

sion
etc.

Frozenmarine

productsindustrial

accidentratio(%)

2003 11 7 2 1 1 1 2 63.64

2004 10 6 6 60.00

2005 10 7 1 1 5 70.00

2006 11 8 3 1 4 72.73

2007 19 14 4 10 73.68

2008 9 5 1 1 2 1 55.56

2009 8 5 1 1 3 62.50

2010 8 5 1 1 2 1 62.50

2011 7 7 1 1 1 4 100.00

2012 7 4 1 3 57.14

2.3냉동물 하역 작업 시 산재 발생 현황

아래 Table2.6과 Fig.2.2는 ‘A사’의 2003부터 2012년까지의 발생한

전체 산재 중 냉동 수산물 하역 작업 시 발생한 산재의 비율을 나타

내고 있다.‘A사’는 냉동 수산물 하역뿐만 아니라 기타 물류에 대해서

도 하역작업을 하는데 전체 산재 발생 대비 냉동 수산물 하역 시 발

생하는 산재의 비율이 최소 절반 이상이며 거의 모든 해에서 대부분

을 차지하고 있다.중요한 점은 항운노조원이 작업 중 산재사고가 나

면 휴업수당과 보상임금을 지급하게 되고 이를 대체하기 위한 항운노

조원을 추가로 고용해야 하므로 운영사는 부담이 더 가중되게 된다.

또한 인적사고가 아닌 물류의 손상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부분적인 상

용화로 인한 기형적인 행태로 인해 운영사가 전액 배상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Table2.6Statusofindustrialaccident(2003 ∼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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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2.2Thenumberofindustrialaccidentoffrozenmarine

products(2003∼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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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항운노동조합

항운노조는 항운노동조합의 약자로 항만하역 및 항만하역에 근로용

역을 제공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용자에 대하여 일반 노조처럼 근로조

건 및 환경의 유지 및 개선을 위하여 결성한 단체이다.항운노동조합

은 항만,철도,연안,농수산,시장,정기화물,창고,육상 등 각 분야의

하역 및 운송사업과 이에 따른 부대사업,그 이외 항만에서의 유사한

하역과 일용관련 잡역 분야에 종사하는 일용노동자로 조직된 노동조

합이다.한국의 경우 하역노동자들의 노동조합 시초는 1898년 성진의

부두노동자들이 이규순(李奎順)을 주축으로 결성된 성진부두노동조합

이다.그 이후 부두노동조합의 노동 운동은 항일운동의 성향을 띄게

되고,광복 후인 1949년 3월에 전국항만자유노동조합연맹이 창립되었

다.

부산부두노동조합은 1947년에 설립되었다.그러나 6·25전쟁으로 사라

졌다가 1952년 5월,부산에서 전국자유노동조합연맹이 재건되었으며,

당시 전국 산별노동조합 중 가장 큰 조직으로 대한노총의 주도세력이

었다.1961년 5·16군사정변 이후에 전국부두노동조합과 전국운수노동

조합으로 분리되었으나,1980년 전국항운노동조합으로 통합되었고,

1981년 2월 개정법에 따라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으로 명명되어 현재

까지 유지되고 있다(항운노동조합연맹,2007).부산항운노동조합의 경

우,1981년 전국항운노동조합이 연맹체제로 전환된 이후 연맹소속 산

별노조로서 부산항운노동조합이 결성되었으며,2007년 1월 부산항운노

동조합은 부산항을 시초로 항만상용화를 시행하였으나 현재는 부분상

용화 단계에 머물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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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s 주요 내용

1898 성진부두노동조합 (이규순)

1947 부산부두노동조합 설립
1949.03 전국항만자유노동조합연맹 창립

1952.05 전국자유노동조합연맹 재건(부산)
1961.05 전국부두노동조합과 전국운수노동조합으로 분리

1980 전국항운노동조합으로 통합
1981.02 개정법에 따라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으로 명명

1981 부산항운노동조합(연맹소속 산별노조)

2007.01 부산항을 시초로 항만상용화 시행
2013.05 제 33차 정기대의원 대회(위원장 김상식)

Table3.1Historyofbusanportandtransportworkersunion

3.1항운노동조합의 역할

3.1.1항운노동조합의 조직구조 및 하역근로 분야

현재 항운노동조합의 조직구조는 연맹을 중심으로 산하에 38개의

단위노조로 구성되어 있고,각각 단위 노조별로 인력관리의 효율성 제

고를 위해 필요에 따라 산하에 370개소의 지부,연락소,분회를 두어

관리․감독하는 조직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맹소속조합원은 총

22,143명)이다.하역근로는 크게 항만하역,철도하역,농수산물하역,창

고하역의 4가지 분야로 구분된다.항만하역에서의 작업절차는 컨테이

너 부두나 상용화 부두를 제외한 경우,선박회사나 화주로부터 하역회

사로의 작업요청으로 시작되며,하역회사는 자사소속의 장비와 항만하

역근로자인 기사들을 투입하여 작업에 임한다.그리고 항운노조에 항

만하역노동자의 파견을 요청한다.항운노조에서는 이러한 요청을 받아

항만하역노동자들을 현장에 파견하게 되고,하역회사와 하역작업을 수

행하게 되며 이에 대한 임금을 하역회사로부터 지급받아 작업노동자

들에게 배분한다.

3.1.2항만하역노동자의 발생배경

항만하역노동자의 발생배경은 항만하역산업의 특수성에서 찾을 수

있다.항만하역산업은 물량의 파동성과 계절성으로 인해 상시 고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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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노동수요를 예측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이에 따라 생산

설비에 대한 투자에는 소극적이며,인력에 대한 의존성이 커지는 결과

를 초래한다.즉,물량의 파동성으로 인해 수급이 불안정한 전통적 항

만시장에서 하역작업의 불규칙성과 작업량의 급변성에 기인하여 하역

회사는 경영의 효율성상 고정비의 부담이 있는 상용직이 아닌 일용직

의 항만인력을 사용하게된 것이 발단이 되어 일용항만하역노동자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다.

3.1.3노무공급권

노무공급권이란 각 지역 항만에서 이뤄지는 육ㆍ해상 하역작업을

항운노동조합(항운노조)소속 근로자들만이 독점적으로 취급하는 관행

을 일컫는다.1945년 이후 노무공급권을 독점해 온 항운노조는 전국

항만에 37개 노조,소속 근로자 22,000여 명을 두고 있다.그러나 100

년 이상 항만 하역을 항운노조가 독점하면서 노무비리,항만경쟁력 저

하와 같은 부작용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현재 노무공급권을 다루고 있는 현행법은 직업안정법(제33조)등이

있지만 민자 부두의 노무공급권을 규정한 법률은 전무해 문제가 많다

는 지적이 일고 있다.부산항은 개항부터 시작해 현재까지 약 130년의

역사를 가지며 항만에 대하여 노무공급을 독점해 오고 있다.항운노조

는 1969년에 공식적으로 독점적 노무공급권을 인정받았으며,직업안정

법에 근거 컨테이너 전용터미널,재래부두,CY,영업용 보세장치장 등

에 용역을 제공하고 있다.

3.1.4부산항 하역 노무공급 구조

부산항의 항만노동자는 크게 두 종류로 구성되어 있으며,‘상용노동

자’와 ‘일용노동자’를 말한다.노동자의 종류에 따라 고용형태는 구조적

으로 상이한데,상용노동자는 항만하역업체에 직접 고용되어 있으나

원 소속은 항운노조에 있다.이러한 기형적인 형태는 부분상용화로 인

한 것이다.일용노동자는 독점적 노무공급권을 갖고 있는 항운노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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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이 고용권을 가지고 소속 조합원만을 ‘일(day)’단위로 항만하역업체

에 공급할 수 있다.일용노동자는 항운노조에 소속되어 있는 조합원으

로서 대부분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작업을 수행하는 단순노동자이다.

3.1.5세계 항만인력상용화 현황

우리나라 항만인력 상용화(하역회사별 상시 고용)는 2005년 각종 채

용비리로 인해 항운노조의 개혁이 요구 되어 평택항 만이 완전 상용

화에 성공하였으며 인천항과 부산항은 완전 상용화가 아닌 부분 상용

화만 이루어 졌다.울산에서는 울산 신항의 동방 컨테이너 부두 만 개

별상용화 되었다.세계 항만인력상용화의 현황은 아래의 Table.3.2와

같다.

영국에서는 지난 1947년부터 항만노무공급 시스템을 유지해온 항만

노동계획(DLS)이 1989년 폐지되면서 완전상용화가 실시되었다.영국

은 항만 하역노동자의 과잉고용,잦은 파업,근무자세 해이 완전고용이

라는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도입한 DLS가 항만의 경쟁력 저하요인으

로 꼽히며 1989년까지 수차례의 노무공급 제도개편 과정을 거친 뒤

상용화를 도입하였다.항만노동법 통과 직후 84개 주요항만 가운데 18

개 항만을 제외하고 모두 파업에 들어갔지만 대처정부의 강력한 압박

에 노조는 3주 만에 파업을 포기하였다.상용화로 하역회사는 상용근

로자의 고용을 최소한으로 유지했고 나머지 소요인원은 계약직,사무

직 근로자를 동원하거나 일용 근로자로 대체하기도 하였다.

대만은 종전에 항만노조인 부두공회가 항무국의 요청을 받아 인력

을 작업현장에 파견하는 제도를 시행했었다.이 제도는 항만인력이 안

정적으로 공급되는 장점도 있지만,지난 1980년대 이후 부두의 자동화

가 진행되면서 문제점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부두공회는 항만노무공

급에 관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급행료를 요구했다.이 결과 1990년

대 후반 중국 상하이항과 부산항은 물동량이 급등하는데 반해 가오슝

항 등 대만 항만들은 국제경쟁에서 점점 뒤처지기 시작했다.개혁조치

의 핵심은 항만 민영화 및 다수 하역회사의 신설,항만노동자의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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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화 및 노무공급 독점권 폐지,항만노동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

이었다.대만 정부는 1997년 가오슝항 개혁성과를 바탕으로 1998년 지

룽항,1999년 카렌항 등 점차적으로 개혁을 확대해 나갔다.노동개혁

후 총 2천200명 이상이 퇴직했지만 하역생산성은 증가했다.음주행위

의 소멸,출퇴근 시간의 준수,사고율 감소 등 긍정적 효과가 발생했

다.급행료도 사라지고 선박의 재항시간이 단축돼 회전율도 향상됐다.

이전에는 하역과 관련된 경쟁이 전혀 없었으나 수십 개의 하역회사가

치열한 경쟁을 펼쳐 하역요금도 떨어졌다.

프랑스에서는 지난 1947년 이래 그린카드(고용보장카드)를 보유해야

만 항만노동자가 될 수 있었다.프랑스 정부는 그린카드 발급으로 항

만노동 분규를 방지할 수 있었으나 항만하역 원가는 점점 높아져 갔

다.프랑스의 대표 항만인 르아브르항의 경우 1980년대 후반부터 노조

가 제멋대로 인력을 배치하며 노동자를 과잉 투입해 생산성이 저하되

고,유럽 다른 항만들에 비해 경쟁력을 상실하게 됐다.이 때문에 프랑

스 정부는 1992년 항만노동개혁법을 제정하며 상용화를 시행하였다.

노사합의에 의해 50세 이상 항만노동자에게는 조기 퇴직을 시행하였

으며 르아브르항은 50세까지 퇴직해도 인력 과잉공급 상태여서 47세

까지 하향조정해 강제 퇴직을 실시했다.상용화 이전인 1980년에는 항

만노동자가 1만2천명이었으나 1992년 3,500∼4,000명으로,2002년에는

2,500명으로 크게 줄었다.하역원가 중 노동임금의 구성비도 1947년

45%에서 1992년 25%로 떨어졌다.1992년부터 발급이 중단된 그린카

드가 소멸돼 완전 상용화가 이뤄지는 오는 2020년에는 하역원가 중

노동임금의 비중은 15%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뉴질랜드의 항만노동 공급은 풀시스템(poolsystem)으로 이루어져

왔다.풀에 속한 노동자는 일일 단위로 하역회사에 고용돼 작업에 투

입되었다.1984년 뉴질랜드 교통부가 항만하역 비용 조사를 해 본 결

과 비용구조의 투명성 결여,항만노동 관행 및 기구의 비효율성,항만

관리자의 부적합성 등이 커다란 문제점으로 지적됐다.이에 뉴질랜드

정부는 1988년 항만기업법 제정으로 새로 설립된 항만주식회사와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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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가
시기 상용화 이전 상용화 이후

영

국
1989

항만노동계획

(DLS,1947이후)

노무공급 제도 개편 후 상용화

7,500여명의 실업

상용화 보상금(국가:57.2%,

부두운영사:42.8%)

대

만
1997 부두공회(항운노조)

항만 민영화 및 다수 하역회사 신설

항만노동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선박의 재항시간 단축,하역요금 하락

프

랑

스

1992 그린카드(고용보장카드)

50세 이상 항만노동자 퇴직

하역원가 중 노임비율 15%(2020년)

하역회사 생산성 향상,해운기업 유치

뉴

질

랜

드

1988

비용구조의 투명성 결여

항만관리자의 부적합성

항만노동 관행

뉴질랜드 항만청 폐지 및 12개의

항만주식회사 설립(완전 민영화)

상용화 이후 3천여 명의 항만노동자 감축

호

주
1996

항만개혁 3개년 개획 수립 후

항만산업개혁청 설립

만노동자 간에 새로운 협정이 체결됐다.이듬해 항만산업위원회가 폐

지되고 하역회사가 항만노동자를 직접 고용할 수 있게 됐다.고용인원

은 하역업체가 결정했다.하역사의 직접 고용제도 도입으로 1988년 당

시 4천명 수준이었던 항만노동자는 1989년 1,750명으로 크게 감축됐

다.뉴질랜드 항만청이 폐지되고 12개의 항만주식회사가 설립돼 완전

민영화가 이루어졌다.뉴질랜드 오클랜드항은 민영화 이후 취급 물동

량과 컨테이너 하역 생산성이 증가하였으며 항만종사자의 임금수준도

전국 상위 20%에 포함될 정도로 높아졌으며,선박 회전율과 항만수입

도 급증했다.이에 따라 오클랜드 항만은 뉴질랜드 경제에 연간 80억

6,400만달러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특히 이 가운데 30억9,200만

달러가 오클랜드 지역경제로 흡수되고 있다.오클랜드항은 뉴질랜드

전역에 271,820명의 고용을 유발하고 있다.

Table3.2Exampleofdecasualizationofportlab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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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항만인력공급체제 관련 법률 검토

3.2.1항만운송사업법

항만운송사업법은 항만운송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등록과 관련된 내

용을 규정하고 있으며,항만운송관련 근로자의 공급 및 고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즉 항만운송사업자가 수행하는 사업의

공간적 범위 및 작업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다.이 법은 항만운송사업

을 항만운송사업과 항만운송관련사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항만운송

사업은 다시 항만하역업,검수업,감정업으로 구분하고 있다.그리고

항만운송관련사업은 다시 항만용역업,물품공급업,선박급유업,컨테이

너 수리업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항만운송사업자 중 항만하역업자가 수행할 수 있는 공간적 범위로

서는 항만에 제한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항만이란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한 육지의 항만 구역과 해상의 항만구역 및 지정ㆍ고시된 항만시

설을 의미한다.한편 항만하역업자의 작업범위는 항만 내에서 화주로

부터의 화물 인수ㆍ인도 행위 선박으로부터의 화물 인수ㆍ인도행위,

선박에 대한 화물의 선적ㆍ양하,항만 내 부선운송작업,부선 또는 뗏

목의 예항,항만 내 화물의 창고 또는 하역장 반입·반출 행위 등을 포

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리고 항만운송관련사업자 중 선박의 화물

을 고정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업을 항만용역업으로 규정하고 동 사

업에 대해서도 등록제로 운영하고 있다.

3.2.2직업안정법

직업안정법 제33조는 근로자공급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로 하

여금 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리고 동법 시행

령 제33조 2항에는 국내 근로자 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

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노동조합에 제한하고 있다.이

규정에 의해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항운노동조합이 근로자 공급사업

허가를 받고 있다.

동법 시행령 제3항에는 노동부 장관이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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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 노동조합의 업무범위와 당해 지역별ㆍ직종별 인력수급 상황

및 고용관계 안정유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

리고 근로자공급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되,이를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이 법률에 의하여 현재 항만별로 ○○항운노조

가 항만인력을 독점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허가를 받고 3년마다 갱신

하고 있다.현행 항만인력공급체제는 이 법률에 의하여 성립된 것이라

고 할 수 있다.

3.3항만인력공급체제 문제점

일반적으로 용역제공 방식은 개별 하역회사와 항운노조가 단체협약

을 맺으며,협약내용상에는 항운노조가 하역회사를 위해 노무공급을

이행하고,항운노조 조합원 이외에는 취업하지 못함을 명시하고 있다.

현재는 항운노조가 항만 노무공급 독점권과 클로즈드숍 등 두 가지의

원인으로 항만하역의 비효율화로 인한 항만경쟁력 약화,독점으로 인

한 취업비리의 온상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현재 도출되고 있다.

1.항운노조는 자체적으로 근로자 공급 사업을 노동부로부터 허가

를 받아서 하역작업 시 항운노조조합원이 아니면 쓸 수도 없고 항운

노조원만 작업을 시킬 수 있는 독점적 근로자 공급사업자이다.

2.또한 노조원만이 항운하역작업에 투입될 수 있기 때문에 자연히

하역작업하려면 노조에 가입해야만 하고 가입하면 조합비를 납부해야

한다.

3.항운노조와 갈등을 겪는 사업자는 항운노조에서 근로자를 공급하

지 않으면 작업 자체를 할 수 없는 것이 현행법과 실제 상황이다.

4.항운노조원이 작업 중 산재사고가 나면 일할 때와 마찬가지로 임

금(휴업수당 등)을 수령하게 되는 등 노동조합의 단체협약내용이 근로

자(조합원)가 매우 유리하게 체결된 것도 노동조합의 힘이 비대해진

결과라고 사료된다.따라서 일반근로자들은 고용이 보장되며 임금이

많고 유사시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 노조가입을 위하여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무수히 많은 비리사태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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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이러한 불합리하고 비현실적인 문제들이 불거져 나온 결과,이제

는 하역회사에서 직접 하역근로자를 채용하고 일반사업장과 같이 지

시 감독 퇴직 등 고용관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항을 직접 회사와 개

별근로자가 노무공급자의 개입 없이 처리하기 위하여 노력 중에 있으

나,기득권 상실을 우려해 계속 갈등의 노사관계와 대규모 집회시위를

통하여 저지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3.3.1노무공급권 관련 사례

2010년 정일울산컨테이너터미널이 울산 신항 개장으로 하역물량이

급격히 줄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자 당시 항운노조 조합원 21명에 대

해 계약 해지 입장을 전했으며 이에 울산항운노조는 부산지방노동위

원회에 쟁의행위 조정신청을 내는 등 크게 반발 하였다.

또한 2012년 2월 울산항운노동조합은 울산 남구 매암동 3,4부두 등

10여 곳의 투표장에서 전체 조합원 970여 명을 대상으로 ‘민자 부두

노무공급 현상’과 관련한 파업 여부 찬반 투표에서 99.2%의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했다.이는 울산 신항 민자 부두 운영사와 노무공급권 협

상 파행에 의한 것이다.

항운노조가 부두 하역근로자로 항운노조원을 배치할 것과 타 부두

노조원 월급과 비슷한 수준인 500만 원대의 월급을 제시하였으나 운

영사는 노조요구를 수용할 경우 약 22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

로 분석하였고 상용직원으로 부두를 운영하려 하였다.

이러한 갈등이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항운노조 노무공급권의 법해석

차이에 기인한다.항운노조의 항만 근로자 노무공급은 직업안정법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항운노조가 항만노무 공급의 허가를 받은 것이다.

그러나 동 법에는 항만 하역작업에 대한 노무공급권을 항운노조가 ‘독

점’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으며 민자 부두와 국유부두의 구분도 두지

않았다.다시 말해 항운노조가 항만 근로자를 공급할 수 있다는 권리

는 인정되지만,모든 부두 운영사가 항운노조가 공급하는 근로자를 써

야 한다는 의무는 없다(김승섭,2012).또한 명백히 근로자 공급은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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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자 공급 사업이라는 형태로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다.곧 항만의 노

무공급은 항운노조 이외에는 허가 받은 노조가 없기 때문에 항운노조

만 가능한 것이다.

또한 2012년의 사례에서 해당 운영사는 지역 항만물류협회에 가입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전국 항만물류협회는 항운노조와의 임단협

을 체결해 항운노조의 노무공급권을 인정하고 있다.그러나 해당 운영

사가 항만물류협회에 미 가입 상태여서 항운노조 노무공급을 강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이렇듯 현재의 법체계가 애매한 관계로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가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법체계 보완이 이루어지

지 않는다면 항만물류 사업이 지속적으로 위협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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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항만인력공급체제 개편효과 분석

4.1항운노조의 기능

4.1.1배타적·독점적 노무공급 기능(현행)

현재 일용노동력의 채용,공급과 운용을 항운노조가 독점적으로 행

사하고 있다.직업안정법 제33조에 근거한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는

항운노조에 대해 항만근로자의 공급에 대해서만 미치고 있다.그러나

실제로는 항운노조의 노무공급은 일용직 항만근로자를 공급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전체 노동력의 규모결정이나 채용절차,작업투입

인력규모,선발방식 및 기준 등 인력운용과 관련되는 거의 모든 사항

을 결정하는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 결과 하역업체에서 투입인력규모 및 비용결정이 불가능하여 일

용인력 공급제의 장점인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가 제한되고 비합리

적인 작업관행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등 합리적인 노사관계 유지가

곤란하며 클로즈드숍체제로 인한 비리 개연성이 상존하고 있고,노조

지도부의 인사권 독점으로 구조적인 채용비리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또한 항만의 현대화․기계화에 대한 장애로 작용하여 생산성이 떨

어지고 궁극적으로 항만의 경쟁력을 저하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

다.실제로 2004년 12월부터 시작된 이른바 항운노조 채용비리사건은

단순한 개인적 비리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현행 인력공급시스템

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일용노동력 공급의 측면에서 볼 때 고용안정성이 극히 취약한 일용

노동력임 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고용의 안정성과 소득의 안정성이

일정하게 확보될 수 있었던 것은 항만근로자 공급 사업을 클로즈드숍

에 기초하여 노동조합이 독점한 것에 기인한다.클로즈드숍 제도에 근

거하여 조합원 자격을 통하여 조합원수를 일정하게 유지함으로써 일

용 항만근로자의 수를 일정한 범위로 유지하였고,노동력의 배타적 공

급권을 허가받음으로써 일용노동력의 공급을 제한하여 일용노동력의

과잉과 염가의 노동력판매경쟁을 억제하였기 때문이다.이는 일용 항

만근로자에 대하여 국가에 의한 체계적인 관리와 운용이 없는 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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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항운노조가 조합원 자격취득에 근거하여 사실상 일용항만 근로자

등록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고용조정기능을 수행해 왔다는 것을 의미

한다.바꾸어 말하면 항운노조의 일용항만근로자에 대한 배타적․독점

적 공급권은 일용항만 근로자의 정원을 규제함으로써 과잉노동력 공

급을 제한하는 순기능을 수행한 측면이 있다.또한 항운노조는 일용노

동력에 대한 인력정원 통제권을 수행하고 있다.그러나 이는 상용노동

력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따라서 항만노동력의 고용조정 기능을 부

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항운노조는 단순히 일용항만근로자의 공급기능에 머무르지 않고 인

력의 구체적인 운용도 영위하고 있다.항운노조가 항만노동에 대한 지

휘명령권을 사실상 행사해왔다.물론 일용노동력의 지휘명령권만 행사

함으로서 항만노동 수요자인 하역업체의 수요를 정확하게 충족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이러한 방식은 항운노조의 노동력 장악력을 극대

화하는 데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판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체적

인 노무지휘권의 행사를 항운노조가 담당함으로써 하역업체의 사용자

성을 부정하는 근거로 이용될 수도 있다.

항운노조의 기능은 개별적 근로관계와 관련하여 항만근로자가 실제

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하역업체와 항만근로자 간에는 근로계약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개별 하역업체는 근로계약상의 책임을 부담할

필요가 없으며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일관적으로 취하고 있다.하역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에 대해서

는 육상하역에 종사하던 근로자가 하역업체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

한 사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적용 여지가 없다는 이유로 퇴

직금 지급을 부정하였다.임금채권의 우선변제에 대해서도 하역근로자

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며 작업비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우선 변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한편 산재보상금의 청구와 관련해서도 하역업체의 사용자성을

부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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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역업체는 하역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을 행사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종속 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 보상보험

법상의 사용자가 아니며,하역근로자의 개별적 근로관계법상 사용자는

오히려 항운노조라는 것이다.집단적 노사관계와 관련해서는 항운노조

연맹 산하의 단위노동조합이 항만물류 협회 소속 개별 하역업체에 대

하여 신청한 단체교섭을 하역업체가 거부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

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하역업체와 하역근로자는 명시적 또는 묵시

적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역업체는 근로계약의 당사

자가 아니고 따라서 단체교섭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는 판결을 일관

하여 내리고 있다.요컨대 판례에 따르면 법적으로 볼 때 하역근로자

와 항운노조의 관계는 조합원과 노동조합의 관계가 아니라 근로자와

사용자의 관계라는 것이다.

현실적인 측면에서도 항운노조는 일용항만근로자에 대한 채용권,배

치권 등 노무지휘권을 사실상 독점적으로 행사함으로써 인력공급업을

영위하는 일정한 사용자로서 기능해 왔다고 할 수 있다.물론 항운노

조가 사용자 기능만을 가진 것은 아니다.항운노조연맹을 비롯한 항운

노조는 사용자단체인 항만물류협회와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단

체교섭을 행하는 근로자의 대표기구로서 노동조합 본연의 기능도 동

시에 수행해 왔다.이상과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볼 때 현행 노무공

급체제 하에서 항운노조는 한편으로는 노동력의 배타적․독점적 공급

권을 가지는 사업주로서,다른 한편으로는 항만근로자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노동조합으로서 이중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요약할 수 있다.그 결과 기존의 시스템 하에서 항운노조는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이익 단체로서의 역할에 일정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노동력의 독점적․배타적 공급권을 가진 업체로서의 기

능을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측과의 극단적인 대결이나

투쟁 대신에 일정한 양보와 타협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이는 역

설적으로 항만근로의 노사관계 안정화에 기여하는 반사적인 효과를

야기한 측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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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개편이후

노무공급체제 개편 이후 항운노조의 기능은 본질적으로 변화할 수

밖에 없다.변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항운노조는 인력공급업체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지원특별법이 항운노동조합이 항만운송사업자등에게 항운노동조합원

을 공급하는 방식 (법 제4조 제1항)을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하도록 요

구하고 있고 더구나 체제개편은 항운노조 소속 인력을 기업소속으로

전환시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둘째,클로즈드숍제도 자체가 2011년 이후에는 해체될 수 있다는 점

이다.복수노조의 병존이 허용되는 2011년 이후에는 클로즈드숍 제도

의 유지자체가 어려울 것이다.

셋째,클로즈드숍 제도로 인해 일용근로자의 소요인원수를 통제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다.클로즈드숍제도 자체가 해체되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즉,조합원의 자격 유지를 근거로 하는 일용항만노동력 통제는

이제 유효하지 않게 된다.

넷째,항운노조의 인력정원 통제권이 상용노동력뿐만 아니라 일용노

동력에도 미치지 못하게 된다.여태까지는 항운노조가 소속 일용근로

자에 대한 고용조정 기능을 부분적으로 수행해 왔으나,체제개편 이후

에는 이러한 기능을 전혀 수행할 수 없다.

다섯째,노동력 운용도 불가능해진다.체제개편으로 인해 노동력은

하역회사가 직접 운용하게 되므로 항운노조가 여태까지 수행해 온 조

합원의 선발,작업현장 배치,작업감독 등의 업무도 전혀 수행하지 못

하게 된다.

4.2노임절감효과

항만인력공급체계가 개편되고 자연퇴직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하역회사의 운영비용 중 인건비 비중이 감소하게 된다.체제개편 이전

과 체제개편 이후의 인건비 차이는 다음과 같이 분석할 수 있다(김형

태,김찬호,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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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1Variationofincomeandoutgoasportcommercialization

(Kim,2006).
※Ca(비용),Pb(하역요율),W1(비상용화시의 노임),W2(상용화시의 노

임),Qb1,2,3(하역물량)

위의 그래프에서 하역요율 Pb는 시장에서 결정되므로 OPb직선으

로 나타난다.하역비용을 나타내는 Ca는 하역물량이 증가할수록 감소

한다.공급체제 개편 이전에 노임은 톤당 하역수입(OPb)중 일정 부분

(OW1)을 항운노조에 배분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하역물량이 늘어나도

(Qb2→Qb1→Qb3)하역회사에는 W1Pb만 귀속된다.

그러나 체제개편 이후에는 하역물량에 상관없이 일정 수준의 노임

(W2)이 항만근로자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전체 하역수입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중은 취급물량의 증가에 따라 감소하게 된다.즉 인력공급체

제 개편 이전과 이후의 인건비 차이가 사선으로 나타나게 된다.공급

체제 개편 이후 하역회사는 규모의 경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이다.

4.3시설의 재투자 및 기계화 도입

인력의존형 부두에서는 항만노무인력의 자연퇴직 증가로 인해 적정

인력규모 이하로 감소할 시점에서 장비의존형 부두로 전환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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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2Variationofwageasportcommercialization(Kim,2006).

왜냐하면 적정인력규모 이상의 단계에서 보유인력규모가 적정인력규

모 이하로 감소하는 시점부터 발생하는 장비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이

는 하역사의 운영원가를 높이기 때문이다.따라서 이 시점에서 인건비

절감액은 시설에 대한 재투자로 전환되는 것이다.이를 그림으로 나타

내면 다음과 같다.

현 인원에서 상용화에 따라 일부 인력이 자연 퇴직해도 항만의 운

영에는 지장이 없는 적정상용화 인력규모에 도달하는 시점까지 발생

하는 인건비 절감액이 [A]이다.그런데 이 절감액은 상용화 이전에 불

필요하게 항운노조에게 지불하던 금액으로서 하역장비에 대한 재투자

로 전환되지 않는다.왜냐하면 적정상용화인력규모에 도달하기 까지는

인건비 지출이 높기 때문이다.한편 항만노무인력 적정상용화 인력규

모 시점에 도달하게 되면 상용화로 인한 실질적인 인건비 절감액 [B]

가 발생하기 시작하나 인력의존형 부두의 적정상용화 인력에 이르기

까지는 아직도 인건비 지출이 높기 때문에 장비 재투자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따라서 인력의존형 부두의 적정인력규모 이하로 항만노동자수

가 감소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인건비 절감액 [C]의 효과가 발생한다.

이 때 발생하는 절감액은 장비의존형 부두로 전환하기 위한 장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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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3Chainofportcommercializationeffect(Kim,2006).

재투자로 활용될 것이다.그런데 [장비의존형]부두의 적정인력규모 이

하로 항만노동자수가 감소할 경우에는 장비 재투자와 함께 신규 인력

의 고용에 절감액이 투자될 것이다.

4.4물류비 절감 및 생산성 증대효과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으로 인한 인건비 절감효과는 화주․선사

및 하역회사에 적절히 배분될 것이다.비용절감효과가 화주 및 선사에

게 귀속될 경우에는 물류비 감소로 이어지며,하역회사에 의한 시설투

자로 이어질 경우에는 생산성이 증가하게 된다.이러한 효과를 그림으

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4.5선사의 운항비 절감효과

자연퇴직 인원에 대한 인건비 절감액의 일부가 시설투자로 이어질

경우 생산성이 증대한다.인력공급체제 개편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건

비 절감액이 화주,선사 그리고 하역회사에 균등하게 귀속된다고 가정

하면,하역회사의 귀속분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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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4Costdecreaseeffectofconsignor(Koreamaritimeinstitute,

2005).

4.6화주의 물류비 절감

선박의 재항시간 단축으로 인한 선사의 운항비 절감은 선사의 가격

경쟁력을 강화시켜 화주의 해상운송비 인하를 촉진하게 된다.그러나

화주의 해상운송비 인하효과는 선사 간 경쟁에 따라 상이하게 전개되

므로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곤란하다.따라서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 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화주의 선박서비스 수요는 비탄력적으로 나타난다.따라서 선박의

운항비용(S1)이 인력공급체제의 개편으로 S2로 조정되면 화주의 해상

운송비는 C1에서 C2로 감소하게 된다.즉,공급체제 개편으로 인한 인

건비 절감액이 장비투자의 증가로 나타나면 선박재항시간이 단축되고

이는 나아가 화주에 대한 해상운송비 인하효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 28 -

4.7항만시설 투자비 절감 효과

크레인 추가 투입에 따른 선박의 재항시간 단축효과는 부두시설의

건설효과를 가진다.즉,선박의 재항시간 단축으로 인해 선석점유율이

감소되므로 신규 투자를 지연시키는 효과를 가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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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완전상용화에 따른 항만운영효율화 방안

5.1성과급제 일부 반영

월급제에서 나타나는 비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해 월급제와 성과급제

를 결합하여 사용하는 급여형태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이 급여형태는

논리적으로 월급제와 성과급제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살릴 수 있

는 방법이다.성과급제의 중요한 단점인 소득의 불안정성을 극복하여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기본적 소득을 보장하면서도 월급제의 단점인

생산성 저하의 문제를 보완하여 추가적인 성과급을 통하여 근로자에

대해 생산성 향상을 위한 동기부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방식은 항만운송의 파동성에 근거한 항만근로자의 소득 불안정

성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미 제시된 바 있는 방법이다.선 등(1995)은

최저 수준의 기본급과 성과급을 병행하는 임금체제의 필요성을 주장

한 바 있다.실제로도 미국태평양항만단체협약에서는 주 36시간에 대

해서,동해안지역 항만에서는 연간 1,900시간에 대해서 임금보장제도

(PGP:PayGuaranteeProgram)에 의한 기본급 보장이 이루어지고

있다.우리나라에서도 기본급제와 성과급제의 병행은 월급제나 성과급

제의 단점을 상당 부분 극복할 가능성이 있다.임금의 상당 부분에 대

해 월급제 등 임금보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100% 월급제에 비하면

고정인건비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고,항만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설령

성과급제가 다소 떨어진다 하더라도 기본급이 보장되므로 임금수준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물론 성과급이 일부 적용되기 때문에 하역

회사별,시기별,근로자 개인별 임금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기는 하지

만,성과급제 설정을 통해 동기부여에 따른 대가가 지급된다.뿐만 아

니라 하역회사의 입장에서도 상당 부분은 기본급으로 고정적으로 지

급되는 부담이 발생하지만,일부분은 성과급제를 반영함으로써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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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인력활용도 제고와 파동성 해소

파동성은 체제개편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

조적인 문제이다.이는 인력배분이 어떠한 기준에 의해 결정되더라도

피할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하다.따라서 파동성에 대처할 수 있는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이를 위한 방안으로서 다음의 몇 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첫째,상용화를 희망하지 않는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이다.노무공급

체제는 희망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현행 방식을 선

호하는 조합원에게는 현행 방식을 유지할 수 있다.그리고 지원특별법

은 체제개편에 참여하는 조합원에 대해서만 정년,임금수준 및 근로조

건의 보장을 규정하고 있다.이를 역으로 해석하면 체제개편에 참여하

지 않는 조합원에 대해서는 이를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기도 하다.따

라서 현행 방식대로 항운노조의 조합원으로 잔류를 희망하는 노동자

로 파동성을 해결할 수 있다.그러나 이러한 잔류인력 규모가 어느 정

도 될 것인지 현재로서는 다소 불투명하다.

둘째,하역회사에 배정된 인력을 상호 융통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

이다.물론 이는 현행 법제도하에서는 곤란하지만,이를 가능하게 하도

록 법 제도를 바꾸도록 해야 한다.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하역회사 간

의 근로자파견 관련 부당취급,중간착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

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이를 위해서는 근로자 파견에 관한 규정

을 만들고,파견에 따른 급여,작업명령,근태 관리 등의 기준을 정비

해 나가야 한다.

셋째,근로자 고용시장을 완전히 자유화시키는 것이다.체제개편이

종료된 단계에서는 항운노조원의 고용의무가 소멸되기 때문에 하역회

사는 고용관련 구속을 받지 않게 된다.그러나 문제는 항운노조와의

체제개편에 따른 합의내용의 시효 내에 발생하는 파동성에 대한 대처

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넷째,하역회사가 공동으로 일용노동자를 고용‧관리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하역협회 등이 항만노동자를 공동으로 고용하여 필요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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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하역회사에 파견하는 제도이다.

5.3탄력적 근로제 도입

근로기준법에서는 주 5일제 근무제 사업장 근로자의 법적 기본근로

시간을 1일 8시간,1주 40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또한 법적연장근로

시간은 1일당 근무시간으로 규정하지 않고,1주일에 12시간을 초과하

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이러한 법적기

본근로시간,법적연장근로시간 및 주휴근무시간 등을 포함한 정상실근

로시간이 노동부의 최저임금위원회가 규정하는 통상임금기준의 시간

당 임금 산정방식의 기초가 된다.만약 1일 2조 2교대 방식을 취할 경

우 주휴근로시간을 포함하여 근로자 1인의 정상 실 근로시간 은 월평

균 220시간이 된다.이러한 220시간에 대한 임금을 월단위로 지급하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면 하역작업의 파동성을 최소화할 수 있

을 것이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시간이 고정되어 있는 고정 근로시간제와

는 달리 일정 기간을 단위로 근로시간을 신축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근로 제도를 의미한다.이 제도는 근로기준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와 근로자대표 간 서면합의에 의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을 평

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법적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도입할 수 있다.단,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경우 사업자는 기존

의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임금보전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 의무

를 가진다.물론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실시되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근

로자대표 간의 합의가 있어야 하나,사용자 측면에서는 탄력적 근로

시간제를 도입하게 되면 하역작업의 파동성을 최소화할 수 있어 항만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그러나 근로자 측면에서는 근로시

간대가 변경되거나 특정시간대에 근로가 집중되는 문제점이 발생하므

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다.근로자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

한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은 노사 간의 상호 합의에 의해서만 불식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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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직원 간 차별취급 해소방안

항만인력공급체제가 개편되는 시점에서는 지원특별법에 의해 새로

이 상용화되는 근로자에 대해 기존의 단체협약에 근거한 임금 등 근

로조건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직원 간의 차별취급

은 법에 의해 부득이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그런데 이러한 차별대

우를 성급하게 해결하는 것은 노사 관계의 안정이나 원활한 체제개편

에 유용하지 않다.기존의 근로조건을 저하하는 수준으로 직원 간 차

별대우를 해소하려고 하는 것은 지원특별법 위반이 될 뿐만 아니라

항운노조원의 저항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따라서 체제개편 시

점에서는 근로자 간의 차별대우는 부득이한 측면이 있다.장기적으로

근로자 간의 차별적인 대우를 계속 허용한다면 기존 근로자의 불만을

불러일으켜 노무관리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조직융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근로자 간의 균등한 대우가 필

요하다.이를 위해서는 점진적으로 근로조건의 평준화를 도모해 나가

야 한다.

근로자 간 차별취급의 사후적인 해결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고충처리 제도를 정비하고 활성화하는 것이다.고충처리의 대상이 되

는 고충은 근로자의 불만을 말하는 것으로,승급·승격,배치전환,징계

처분 등 개인적 처우에 관한 사항,직장환경이나 인간관계,작업의 진

행방법 등 직무수행에 관한 사항 등이 널리 포함된다.고충처리기능은

장래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대규모 분쟁을 예방하는 기능을 한다는 점

에서 의미가 있다.이런 의미에서 고충처리기능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운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은 말할 나위가 없다.고충처리기관이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치되든 단체 협약에

의해 설치되든,고충처리위원의 선정과 관련하여 처리의 공정성이 담

보될 수 있는 자가 선정되도록 하는 것이 원활한 운영에 바람직할 것

이다.사용자 측 위원은 사용자의 업무분장으로 인해 인사·노무관리담

당자가 이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나,고충처리기능을 활성화한

다는 견지에서 보면,이러한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다.인사담당자는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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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결정하거나 처분해야 할 지위에 있는 경우

가 많기 때문에 인사담당자가 고충처리를 할 때 객관적인 처리가 가

능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근로자 측 고충처리위원의 경우에도

조합원,비조합원 등 입장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공정

한 처리를 담당할 수 있는 자가 선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충처리의 대상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

에 근로자의 불만과 관련되는 사항은 원칙적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

물론 이 불만은 집단적 성격을 가진 노동쟁의와는 구별된 개인적 불

만을 말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근로계약 등의

해석·적용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도 있다.단체협약 상 권리·의무로 인

해 발생하는 개별적인 근로자의 불만에 대해서는 고충처리위원이 담

당할 수 있지만,단체협약의 해석에 관한 협약당사자 간의 분쟁은 노

동위원회에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

참조)협약 상 권리를 둘러싼 집단적 분쟁을 노사협의회의 고충처리위

원이 담당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이 노사협의회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하여 근로자 간 대우의

격차로 인한 불만을 해소하고,제도적으로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통하

여 근로자 간의 취급차이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다만 취업규칙 변경

을 할 때에 특정 범주의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하는 방법으로 취급

의 차이를 해소할 때에는 그 범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

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근로기준법 제97조 제1항 단서).

직종별로 임금수준에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직종을 서

열화하여 일정 근무연수를 충족시키고 숙련도가 향상되면 자동적으로

상위직종으로 승급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임으로써 해소해 나가야 한

다.물론 상위직종은 기술 및 경험이 보다 많이 요구되고 전체 인력에

대한 감독이 요구되는 직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이를 위해서는 직종

별 서열을 결정하고 승급기준과 승급연수를 결정해 나가야 한다.



- 34 -

5.5쟁의발생에 대한 대응방안

쟁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방안이 강구

되어야 한다.

첫째,일상적인 차원에서 합리적인 노무관리를 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일상적인 고충해결을 통하여 개인적 불만이 집단적 분쟁으

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단체교섭을 평화적으로 타결하는 방법이다.일상적인 고충해결

로 해결되지 않는 사항은 단체교섭에서 평화적으로 타결하는 방법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

아울러 단체교섭이 쟁의행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쟁의행위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다음의 방안 강구가 필요하다.

첫째,단체교섭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합리적으로 진행해야 한다.이

를 위해서는 노무담당자와 노동조합의 교섭담당자가 단체교섭의 기법

을 충분히 숙지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다.

둘째,단체교섭에서 우선 쟁점사항을 먼저 확인하고,무엇이 쟁점인

가가 확정되면 단어의 선택이나 어법,말에 신중을 다하고,최대한 자

신들의 입장을 관철시킬 수 있는 언어적 기술을 발휘하여 쟁점에 접

근하여야 한다.

셋째,쟁점에 대한 접근방식이 달라야 한다.쟁점의 성격에 따라 분

쟁해결의 방법과 수단이 달라지므로 쟁점에 대한 접근도 달리 고려되

어야 한다.이러한 쟁점의 성격은 협상 인센티브와 협상 가능영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따라서 협상영역이 가장 좁은 세력분쟁은 새

로운 규칙을 결정하는 문제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그리고 권리

분쟁은 그러한 규칙을 적용하거나 해석하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하며,

협상영역이 가장 넓은 이익분쟁은 분쟁당사자들이 가질 몫을 결정하

는 측면에서 접근하여야 한다.특히 이러한 구분방법이 의의를 갖는

이유는 세 가지 분쟁이 상호 긴밀한 연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그

리고 협상과정이 분쟁의 해결이라는 결실을 효율적으로 맺기 위해서

는 세력분쟁을 권리분쟁으로,권리분쟁화 이후에는 다시 이익분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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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시켜 나가야 한다.한편 항운노조와 사용자 측의 교섭사항은 금전

적 사안과 비금전적 사안으로 양분될 수 있는데,일반적으로 교섭을

함에 있어 비금전적 사안을 먼저 다루고 임금문제와 같은 금전적 사

안은 뒤로 미루는 것이 좋다.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금전적 사안과 같이 노사 간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문

제를 뒤로 미루어 다룸으로써 교섭 초기에서 발생할지도 모르는 교섭

결렬사태를 방지할 수 있다.

둘째,비금전적 사안은 일반적으로 어느 일방의 제안에 대하여 상대

방이 반대 제안을 제시하는 데 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추후에

보다 중요한 금전적 문제를 다룰 때 이러한 비금전적 문제가 잠복되

었다가 다시 부상될 가능성이 줄어든다.

셋째,각각의 금전적 사안들은 화폐적 총량의 관점에서 궁극적으로

는 다른 금전적 사안들과 상호 연관되어 있으므로,일괄적으로 처리해

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단체교섭의 효율화는 결국 위험과 반대

급부 간에 적절한 균형을 취하는 데 있고 단체교섭의 효용을 극대화

시키는 데 있다.단체교섭의 효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의제의 정

확한 비중을 평가하고 자신에게 중요하지 않은 것은 쉽게 양보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것은 양보를 받아내는 식으로 교환하여 상호 이익을

극대화해야 할 것이다.이와 같은 방법으로 집단적 분쟁을 단체교섭에

의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쟁의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사전예방조치가 된다.

현행 노조법상 항만산업은 공익사업에도 해당하지 않고(노조법 제71

조 제1항),필수공익사업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노조법 제71조 제2항).

따라서 노조법상 항만산업에서 발생하는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일반산

업과 동일하게 규율하고 있다.그리하여 항만산업에서의 쟁의행위는

노동위원회에 의한 10일간의 조정기간을 거친 후 이루어지게 된다.10

일간의 쟁의행위조정기간 중 평화적으로 분쟁이 해결되는 경우도 있

으나,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파업 등 쟁의행위를 피할 수 있는 제도적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다만,예컨대 특정 항만에서 전면적인 파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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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는 경우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

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에 해당되면(노조법 제76

조 제1항),노동부 장관이 긴급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긴급조정에 회

부하게 되면,관계당사자는 긴급조정의 결정이 공표된 때에 즉시 쟁의

행위를 중지해야 하고,공표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쟁의

행위를 재개할 수 없다(노조법 제77조).이 경우 중앙노동위원회는 조

정을 실시하고 조정이 성립될 가망이 없다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이 인정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중재에 회부할 수 있다(노조법 제79조).

즉 그 경우에는 항만산업에서의 쟁의행위가 제도적으로 금지될 여지

도 있다.쟁의행위가 발발한 뒤의 사후해결조치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악화된 노사 간의 감정을 추스르는 것에서부터 출발할 필요가 있다.

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이 인력의 공동관리 대신 하역업체에 의한 개별

관리 방식으로 이루어질 경우 쟁의행위는 전체 항만을 대상으로 이루

어지기보다는 개별 하역업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고,개

별 기업에서 쟁의행위가 이루어지면 쟁의행위과정에서 극단적인 감정

의 대립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5.6노노/노사 갈등 해소방안

항만노무공급체제의 개편은 노동력을 대상으로 하여 기존의 시스템

을 완전히 개혁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사전예방조치

의 강구가 요구된다.

첫째,공정한 인력배정기준의 설정이다.앞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체

제 개편 실시의 초기단계에서 노노간,노사 간의 갈등요인으로 될 가

능성이 많은 쟁점은 인원배정기준이다.투입인원기준,처리물동량기준,

지급 노임 기준 등 어떤 특정 기준으로 인원배정을 하게 되면 이해관

계가 충돌되는 범주의 근로자나 하역회사가 발생할 수 있다.따라서

각 기준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각 당사자가 최대한 이해할 수 있는

공통부분을 도출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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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체제개편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근로자 측의 이해

와 협력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체제개편 과정에서 기존의 근로조건

및 정년 등 고용 보장에 관한 불이익조치가 발생할 경우에는 근로자

의 이해와 납득을 얻기가 어렵기 때문에 기득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예상되는 쟁점사항에 대한 사전대응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다.

인력배정 기준 및 인력관리시스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 노무공급

체제 개편이 완료된 단계에서는 기존 근로자와 상용화되는 근로자 사

이의 직급격차,융합,작업조직형태 등을 둘러싸고 갈등과 불만이 제기

될 수 있다.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설문조

사 등을 통하여 불만과 요구를 파악하고,특히 근로자들이 가장 가치

를 높게 부여하는 문제가 어떤 쟁점인지를 발견하여 우선순위대로 분

류하고,수용 가능한지의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는 준비를 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노사협의회를 활용하는 방법이다.노사협의회를 통하여 긴밀한

대화와 협조체제를 일상화하여 분쟁발생의 가능성을 사전에 배제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일상적인 고충을 청취하고 해결을 도모하

려는 노력이 없으면 사소한 개별적인 불만이나 고충이 집단적인 대규

모 분쟁으로 번지기 쉽다.따라서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노사협의회이다.노사협의회는 노사 간 커뮤니케이션의 증진,경영참

가,근로자보호,생산성 향상,분쟁 예방 등의 기능을 할 수 있다.노사

협의회를 통한 노사 간 커뮤니케이션의 증진기능은 근로자의 집단적

목소리(collectivevoice)를 제도화시키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데,이

는 궁극적으로는 노사관계의 안정뿐만 아니라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

하게 된다.따라서 노사협의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일이야 말로 노

사 갈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다섯째,노동조합 간 공정한 노무관리가 필요하다.복수노조에 따른

노노간 갈등 내지 노사 간 갈등의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노동

조합 간 차별대우를 하지 않도록 공정하고 합리적인 노무관리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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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다.노동조합 간의 차별적 대우는 생산성 향상에 전혀 도움

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행법상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다.노동조합 간,조합원 상호간에 대해 평소의 합리적이고 공정

한 대우만이 복수노조로 인한 노노간 분쟁 발생을 줄 일 수 있을 것

이다.

여섯째,사전예방조치와 관련하여 특히 중요한 점은 근로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공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근로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은 특히 경영 위기 시에 근로자의 동의를 가능하게

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도 있을 정도로 노사 간의 밀착도를 높여주고

근로자의 이해와 협력을 구하기가 용이하도록 한다.

노노간의 갈등에 대한 사후해결조치는 궁극적으로는 근로자 간에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지원하고 지도하는 방법밖에는 없다.섣불리

노노 갈등에 사용자가 개입하게 되면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키거나 잠

재적인 갈등유발요인을 키우는 일이 될 가능성이 많고,경우에 따라서

는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 행위가 될 수도 있다.

둘째,노사 간 갈등에 대비해서는 단체교섭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노사 간의 갈등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해결조치 강

구가 용이하지 않다.왜냐하면 갈등의 요인에 따라 해결조치가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근로관계에서의 노사분쟁은 노동관계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즉 근로자의 이익이나 권리를 둘러싸고 노사 간에 견

해가 대립하고 그것이 현실화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이러한 분쟁

에 대하여 현행 노동관계법이 우선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제도는 단체

교섭이다.단체교섭은 현실화된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이루어지기도

하고,임금교섭의 상황에서와 같이 분쟁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지만 노

조가 요구를 제기함으로써 분쟁을 현실화하고 그 해결을 위하여 기능

하기도 한다.한편 단체교섭은 분쟁의 발생이 예측되는 단계,즉 현실

적인 분쟁이 발생하기 이전에 이루어져 분쟁이 발생하지 않은 채 예

측된 분쟁이 해결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예컨대 정례적인 인사이

동의 시기가 가까워지거나 사용자가 사업의 합병 및 이전을 계획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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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정보를 파악한 경우에 노동조합이 곧바로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하고,근로자의 불이익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하는 합의가 성립함으로

써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따라서 이 경우 예

측된 분쟁은 현실화하지 않는다.

셋째,노사협의회를 활용하는 방안이다.분쟁 예방적 기능은 단체교

섭보다는 노사협의회에서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노동조합이 단

체교섭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려고 하면 사용자의 경영권과 충돌문

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지만,노사협의회는 사용자의 경영권과 특별한

마찰 없이 법에 의한 각종 제도적 장치에 의해,예를 들면 경영계획의

사전보고를 통하여 이러한 분쟁 예방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따라

서 노사협의회가 분쟁 예방적 기능을 하는 데에는 더 적합한 기구라

고 할 수 있다.특히 개별적 분쟁해결에 대해서는 현행 법구조상 단체

교섭으로 대처하기는 곤란한 점이 있으나,노사협의회는 고충처리를

통하여 개별적 분쟁을 해결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이와 같이 부득이

하게 노사 간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단체교섭이나 노사협의회 등

기존의 제도화된 절차를 이용하여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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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항만 완전 상용화에 따른 영향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은 항운노조가 현재 수행하고 있는 다음의

두 가지 주요기능,즉 항만인력수급조정기능과 항만인력 배치 및 사실

상의 작업지휘 명령권을 소멸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이로 인

해 항운노조는 더 이상 일용항만노동자를 고용ㆍ공급하는 사용자적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된다.그리고 조합원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사용자와 단체교섭의 카운트파트가 되는 기능으로 그 역할이 전환될

것이다.이는 노조 본연의 기능으로 복귀될 것임을 의미하며,이로 인

해 항만하역회사는 인력수급 및 인력배치와 관련되는 업무를 전적으

로 담당하게 되어 항만운영효율성을 제고시키는 기반으로 작용할 것

으로 판단된다.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은 항운노조가 현재 수행하고 있는 조합원

의 조합가입 강제화 기능을 소멸시키게 될 것이다.왜냐하면 항만인력

공급체제가 개편 된다는 것은 항만노동자가 기업소속으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클로즈드숍 형식이 자동적으로 해체되기 때문

이다.문제는 오히려 향후 복수노조 설립이 허용됨에 따라 노조 조직

규모의 변화가 예상된다는 점이다.클로즈드숍의 해체,복수노조의 설

립허용 등으로 인해 노조의 결속력이 약화될 가능성은 많다.그러나

이는 노조의 결속력 약화를 제어하기 위한 조합원의 결속 관계를 강

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즉,노조원간 결속력을 약화

시킬 수 있는 환경변화는 오히려 노조조직과 조합원 간 결속력을 강

화시키는 대응정책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많다.그에 따라 단기적으

로는 노조의 조합원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역할에 충실해질 가능성이

많다.그럴 경우 노조의 조합원 대변기능이 활성화되어 노사관계의 불

안정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 이는 항만운영효율성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현재 항만쟁의활동은 허용되고 있는 상태이며,항만산업은

공익사업이나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된 상태가 아니다.이에 따라 쟁

의활동을 제어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그런데 체제개편 이후에는 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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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활동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현재에는 항운노조

가 일용근로자 공급주체의 기능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파업권을 자제

하고 있으나,체제개편 이후에는 노동조합 본연의 기능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정상적인 노사관계가 정착될 것이다.그 결과 노조는 조합원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기 위해 파업을 불사할 가능성이 많다.이는 항만운

영효율성에 부정적인 효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은 하역회사가 현재 부담하고 있는 비용구

조의 변화를 초래할 것이다.우선 체제개편에 따라 최소한 현행 임금

수준과 근로조건을 보장해야 하고,복지후생 수준이 강화됨에 따라 비

용이 증대하게 된다.그리고 일용노동력을 하역회사가 노동시장에서

직접 확보해야 하므로 이로 인해 인력확보 비용이 추가되며,퇴직금

산정방식도 변화하게 된다.현재 항운노조원에게는 당해 연도 통상임

금 수준의 1개월분을 퇴직충당금으로 적립하고 있으나,향후 상용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퇴직시점의 급여수준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지급된다.

이에 따라 퇴직금 전체금액이 증대된다.이러한 변화는 하역회사의 기

업경영 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또한 이러한 비용

구조의 변화는 하역회사로 하여금 현재보다 타이트한 여건을 감내해

야 하는 상황을 의미하기도 한다.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은 하역회사로 하여금 항만작업의 효율성

을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항만인력공급체제가

항만작업의 효율성증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1)하역회사에 대한 인력배치 및 작업지휘명령권 확보,2)인력

의 고정 장소 배치 및 그로 인한 숙련도 증대,3)인력확보가 경쟁구

조로 변화함에 따른 하역회사 간의 질 높은 인력확보,4)하역회사의

고용권 확보에 따른 노동시장 유연화로 기계화 추진의 용이화,5)직

종별 노임차별 구조로의 전환,6)근로자의 작업효율성에 따른 지급수

당의 차등화로 성과 중시의 작업체제 강화,7)연령 및 근속연수에 따

른 차별급여체제로의 전환 등이다.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은 항만운

영효율성을 급속히 증대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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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은 하역회사로 하여금 항만작업의

효율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항만의 효율성

을 약화시키는 요인 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1)노임체제가

도급제로부터 월급제로 전환됨에 따른 근로의욕 저하,2)작업배치 체

제가 부두별 또는 항만별 인력배치로부터 기업단위로 전환됨으로 인

한 파동성에 대한 대응 곤란,3)기존의 상용직원과 신규로 상용화되

는 직원 간의 차별대우로 인한 기존 직원의 근무의욕 상실,4)복수노

조의 허용으로 인한 노조 간 갈등관계 발생 및 노사관계 조정 곤란

등이다.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에 따라 변화하는 이러한 요인은 항

만운영효율성을 약화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특히 체

제개편 과정에서 하역회사의 기존 근로자가 소외될 가능성이 매우 높

다.

기존 상용 근로자들은 새로이 고용되는 항운노조원과 유사한 작업

을 수행하면서도 낮은 임금수준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이로 인해 이들은 기업에 불만을 표출하여 기존의 노조활동을

강화하거나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노조를 신설할 수도 있다.따라서

이들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한편 체제개편이

이루어지고 나면 복수노조도 조만간 부상될 것으로 예상된다.그런데

복수노조제도는 항만운영효율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예

상된다.왜냐하면 복수노조가 제도화되면 창구단일화 단계에서 복수노

조 간 선명성 경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영자 측으로서

는 많은 문제에 봉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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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부산항의 “A사”를 중심으로 수입 냉동 수산물 유통/

하역 구조의 최적화를 위하여 현행 관련법안의 검토 및 하역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분석하였으며 항만 노무인력의 완전상용화를 기반

으로 한 하역시스템 최적화의 기본방향을 검토하였다.그 주요 결과를

연구과정에 따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항운노조의 항만 노무공급 독점권과 클로즈드숍 system으로 항만

하역의 비효율화,독점으로 인한 인력공급의 경쟁력 약화로 인한 항만

경쟁력 약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다.

2)항만물동량은 년 도별로 증감이 발생하나 항운노조에 지급되는 인

건비는 꾸준히 증가하여 매출대비 노임비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한다.

3)항만 노무인력의 완전상용화는 노임절감,물류비 절감,생산성 증대

효과,선사의 운항비 절감,화주의 물류비 절감,항만시설 투자비 촉진

에 의한 경쟁력 강화를 기대할 수 있다.

4)항만 노무인력의 완전상용화를 통한 화물의 형태에 따른 노임요율

의 개편은 물류비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을 개선하는 기본조건이며 부

산항의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다.

5)인력의존 형 부두가 완전상용화로 전환될 경우,부산항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생산성 제고를 위한 하역시스템의 기계화,자동화와 연계한

항만시스템의 개선을 유도할 수 있으며 최종 비용을 부담하는 화주의

물류비 절감과 항만의 경쟁력 강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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